
기선례 제200412-9호).

● 주택조합이 아닌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주택조

합에 대지를 신탁한 경우 등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45조

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

할 수 없다(제정 2014.4.15. 등기선례 제201404-1호).

●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이 아직 멸실되지 

아니한 상태로 건설대지 상에 존재하는 경우, 이 구분

건물에 대하여는 위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

없으며, 이 대지에 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

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리처분가능 규약(공정증서)을 

첨부 정보로서 제공하여 구분건물의 대지권변경등기

(대지권등기를 말소하는 의미)를 신청하여야 한다(제

정 2019.6.21.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6-8호).

03

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 

가.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

● 사업계획승인 취소로 인한 말소(사업주체 신청) 

●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입주가능일을 통보

하고 60일이 경과한 경우(사업주체 신청)  

● 분양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등으로 인해 당해 주

택에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(사업주체 신청) 

● 입주예정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

는 경우(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) 

● 금지사항 부기등기 후 당해 부동산이 매각되어 

소유권이전등기와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가 촉탁된 

경우(등기예규 1616호 3항 라. 및 부칙 2조, 법원 촉

탁)

●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다른 사업주체가 당해 대

지를 양수하여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

하는 경우(이전등기 후 등기관 직권) 

● 주택건설대지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신탁

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(이전등기, 신탁

등기 후 대지에 대한 부기등기 등기관 직권) 

나.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가 허용되는 예

● 임대주택의 택지에 관하여 이미 마쳐진 금지사

항 부기등기는 소유 명의인이 당해 택지가 「주택법」 

상 주택건설대지가 아니라는 사실(일반 건물의 부지

나 임대주택의 택지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)을 소명하

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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